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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도입 배경

금융위원회 내부통제 입법 추진 예정

●   금융위원회의 23년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Responsibility)*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영국식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벤치마크 도입 

●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각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이며,  
이 때 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 준수, 건전경영,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며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 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의 개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사항 (예정)

직책 (예:대표이사)

대표이사 등의 
책무구조도 마련의무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 추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임원 선임/변경 시
자격요건 확인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총괄의무 

내부통제위원회
역할 강화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자연인 이름

직책 (예:CRO)

자연인 이름

직책 (예:CFO)

자연인 이름

직책 (예:CCO)

자연인 이름

직책 (예:CISO)

자연인 이름

1

7

4

8 2 659 3 10

직책

임원의 이름

책무

보고체계

·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 이사회 의결 필요
·  금융위원회 제출 필요

· 내부통제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내부통제기준 등의 마련 적정성 점검
·  내부통제기준 등의 집행·운영의 효과성 점검
·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 점검
·  위반사항 또는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의 조치

·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제보·시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와 대표이사 
보고사항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와 대표이사 
보고사항,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와 이사회 보고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준법감시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  '23.3.14 금융위가 5대 금융지주 및 은행과 협의한 내용 → 

'23.6.22 보도자료 배포 및 금융권 제도화 발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 '23.9.1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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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적용 시점 컨설팅 수행 방안

책무구조도 기대 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법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며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법 시행 후 6개월, 대형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는 1년, 중소형 금융사는 5년 이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은행 지주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지배구조법 
전체적용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 종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자산 총액 기준 없음 
일부 규율 
적용배제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구분

책임소재

규율내용

이사회 역할

현행

책임소재 불분명

내부통제 기준마련에 한정

이사회 책임의식 미미

개선

각 경영진별 책임영역 사전배분

내부통제 일련의 과정 전체 포함

이사회 최종 책임 명시

●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설계하고 임원 외 본부장, 부서장의 내부통제 수행 매뉴얼을 설계합니다. 
●  책무구조도 하에서 운영할 역할과 책임을 수립하며 책무구조도 이행 점검 및 변경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컨설팅은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되는 경영진 및 이를 보좌하는 부서장에 대한 『경영진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단계(Phase1)와 설계된 책무구조도에 기초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단계(Phase2)로 구분하여 수행합니다.

※  1단계 2단계 3단계→ →

수행 단계/과제

수행 단계/과제

상세 과제

상세 과제

주요 산출물

주요 산출물

· 경영진 책무구조도 운영 및 관리방안 설계

· 책무구조도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경영진 책무구조도 설계

· 운영 및 관리방안 설계

·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경영진 책무구조도

· 부서장 등 수행 매뉴얼

·  책무구조도 운영 및 관리방안

· 관련 시스템 구축

경영진/부서장  

필수 수행 업무 명확화

부서장 중심의  

내부통제 점검 실질화 

내부통제  
Tone at the Top 강화

경영진 내부통제 규율의 구성요소

방법론 제어 장치누가?(Who)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직무권한

책임영역 이행 활동

업권별 적용시점

Phase 1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  책무구조도 이행 점검 및 변경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 집니다. 
●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책무구조도 이행, 점검, 보고 및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합니다.

Phase 2

각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 
·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 가능하나,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 고위경영자 및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이 아닌 “어떤 방지 노력을 했는지“ 소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합니다.
·  지배구조법 상 임원이 작성 대상이나, 금융회사마다 업무 및 규모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금융회사가 구체적인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스스로 충분한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내부통제 기준마련뿐 아니라, 내부통제 운영·준수 등 일련의 과정 전체가 규율대상에 포함
·  경영진은 책임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및 효과성 점검, 미흡사항 개선 등을 단계별로 관리조치하게 됩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 명시
·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이 있는 이사회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작동·운영 등을 관리조치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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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산출물

●  FCA(*) 및 글로벌 금융그룹 등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경영진 책임지도 및 책임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영국 금융감독청) 

●  경영진 간의 지배구조 및 보고라인을 명시하고, 경영진별로 실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기술합니다.
●  책무구조도는 감독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책무구조도를 구성하는 책임지도와 책임명세서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성합니다. 

컨설팅 기대 효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컨설팅 목표는 금융그룹 차원의 경영진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경영진 스스로가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 변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영진 책임 이행 강화 중심으로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수단의 실효성과 수준이 상향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가 통제되고 관리되는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조직도를 포함합니다.

·  규제당국과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쉽게 작성합니다. 

·  핵심정보는 (1)지배구조, (2)경영진 보고라인, (3)경영진들의 책임목록(표)이며, 법적실체 단위 (Legal entity level)로 제공합니다. 

·  책임지도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픽과 텍스트의 혼합으로 작성합니다. 

·  규제당국 및 이해관계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책임지도는 복잡하지도 않고 축약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  경영진의 실제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책임명세서는 타 문서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적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책임명세서는 해당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기술을 기록하는 직무 프로파일이 아니라, 경영진별로 무엇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  책임명세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법규 요구사항이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조직도 및 지배구조 
(Governance Bodies)

규정된 책임
(Prescribed Responsibilities)

“내부통제 업무 관련 책임” “비즈니스 업무 관련 책임”

경영진들의 책임목록(표)

경영진 보고라인

전반적/기타 책임
(Overall/other Responsibilities)

  감독기관에서 규정한  전사 내부통제 핵심기능과
관련된 책임 영역

  규정된 책임이 아닌 비즈니스 기능과 활동을
커버하는 책임 영역

금융사고 예방활동 강화

고위험영역 중점관리

통제개선 실효성 제고

내부통제 문화확산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Tone at the Top)
·  경영진 스스로 책임지는 내부통제 문화

내부통제 책임영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
·  관리자 중심으로 내부통제 책임 및 점검항목 관리 

·  책임영역과 관련된 내부통제 수단의 실효성 강화

부서 및 개인 단위 관리책임 고도화 
·  부서 내 내부통제 점검, 보고 및 협의 활동

내부통제 점검 및 결과보고 강화
·  부서 단위 내부통제 이슈 선정/분석/점검 결과보고

·  경영진에 내부통제 취약점/개선이행현황 보고

내부통제부서 간 협업모델 운영 
·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부문의 내부통제 책임/이슈에 대한 

내부통제부서 간의 실무협의 강화

사업부서 핵심 내부통제 이슈 보고 체계 운영 
·  발견된 프로세스/통제 취약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  경영진 책무 관련 내부통제 이슈 논의 활성화

사업부서 / 영업점 내부통제 관리 활동 지원
·  형식적 업무수행 지양하고 책임영역 관리에 중점

·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영진/부서별 밀착관리

내부통제 Know-How 공유 
·  경영진/사업부점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부통제부서에 

요청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고도화 활성

01

03

02

04

책임지도 (Responsibilities Map)

책임명세서 (Statement of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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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책무구조도 전문서비스

국내은행 도입 사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대형은행이 내부통제 제도 입법 추진 사항에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한 경영진 책임지도와 

책임명세서에 대해 최초로 설계 및 운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사례 - 영국 FCA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감독청) 및 글로벌 은행 선진 사례에서 운영 중인 경영진 책임지도와 

책임명세서는 경영진 지배구조 승인을 위한 목적이며, 경영진 조직 구성, 경영진 간 보고라인, 경영진별 책임을 적정수준의 

문서로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진(임원) 
책임지도

경영진(임원)
 책임명세서

전행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은행장 책임 하에 全경영진에게 배분 및 지정

경영진別 내부통제 책임과 책임이행 조치활동을 상세 기술

·  경영진 직책 정의 : 은행장, 준법감시인, CFO/CRO/CISO, 사업부문 책임자 등  

약 20여개 분류

·  내부통제 책임 : 약 50여개 책임유형으로 내부통제 점검 및 강화에 대한 전반적 책임, 

전문통제영역별 책임, 사고예방 책임, 내부통제업무 관리 책임 설계

·  전행 보고라인 설계

·  책임 공백(White space) 방지

·  경영진 소관 부서장 (본부장, 단장, 실장 등 포함) 레벨의 내부통제 업무를 매핑하여, 

내부통제 업무 이행방안을 명확화

·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조치활동 정보 상세화 (상세 활동, 수행주기, 관련 증빙 포함)

·  사업부문 현장에서의 내부통제 관리 실효성 강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최초 시중은행에 대한 책무구조도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금융지주사와의 

밀착 협업 경험을 통해 국내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전문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Deloitte UK 등 해외 선 도입사례에 대한 Benchmark 및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진단/개선, 新 감독규제 도입 컨설팅 등 관련 분야 전문 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영진 책무구조도*

책임지도와 명세서로 구성

* FCA의 고위경영진 인증제도(SMCR :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경영진 책임지도 경영진 책임명세서

전행 내부통제 지배구조에 대한조직도 및 경영진別 책임 요약 경영진別 내부통제 책임과 책임이행 조치활동을 상세 기술

국내 은행 조직도와 유사 직무기술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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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책무구조도 컨설팅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책무구조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그룹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Profession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전종무 / Partner
리스크자문본부 금융산업 리더

Tel. 02-6676-2921

Mobile. 010-5313-7501

E-mail. jojun@deloitte.com

공선희 / Partner
회계감사본부 금융산업

Tel. 02-6676-1264

Mobile. 010-2112-3417

E-mail. sgong@deloitte.com

박재철 / Partner
회계감사본부 금융산업

Tel. 02-6676-1159

Mobile. 010-6267-9616

E-mail. jaepark@deloitte.com

노원래 / Partner
회계감사본부 금융산업

Tel. 02-6676-1276

Mobile. 010-3587-5392

E-mail. wnoh@deloitte.com

김선호 / Director
회계감사본부 금융산업

Tel. 02-6676-1117

Mobile. 010-7401-1862

E-mail. sunhkim@deloitte.com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One FSI (On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92 77,000%
+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은 격변하는 금융산업 및 국내외 경제환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금융산업 전문 조직입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One FSI의 금융전문가 680여명은 전세계의 77,000여명의 금융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기업 고객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G500 금융기업 중 92% 고객 보유 전세계 금융산업 전문가 보유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총괄리더

부문별리더

민홍기 본부장  
딜로이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총괄리더

Tel. 02-6676-2319
E-mail. homin@deloitte.com

·  금융지주 K-GAAS/PCAOB 
외부감사

· 금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  주요 금융그룹서비스팀 총괄

·  금융산업 주요 아젠다 및 고객 담당

·  금융기관 M&A 자문

·  금융기관 해외 자회사 인수 자문

·  금융기관 COVID-19 관련 
기업평가 및 구조조정

·  금융(은행/보험) 운영혁신  
Operation Transformation/PI

·  Risk & Compliance(은행/증권 
FRTB)

·  금융기관 세무조정/자문/조사 대응

·  보험사 IFRS 17 도입 세무 자문

·  금융, FinTech, Big Tech 관련 
세제 개선

금융산업 성장전략 부문 회계감사 부문

재무자문 부문 컨설팅 부문

세무자문 부문

장형수 파트너

Tel. 02-6676-1168
E-mail. hychang@deloitte.com

조태진 파트너

Tel. 02-6676-3322
E-mail. tajo@deloitte.com

이동영 파트너

Tel. 02-6676-2304
E-mail. dongylee@deloitte.com

안상혁 파트너

Tel. 02-6676-3625
E-mail. anghyan@deloitte.com

김철 파트너

Tel. 02-6676-2931 
E-mail. cheolkim@deloitte.com

· 금융기관 내부통제 진단 및 개선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  운영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 
컴플라이언스 업무 고도화

·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리스크자문 부문

전종무 파트너

Tel. 02-6676-2921 
E-mail.  jojun@deloitte.com

김정헌 / Director
리스크자문본부 금융산업

Tel. 02-6099-4323

Mobile. 010-8643-2662

E-mail. junghukim@deloitte.com

조해니 / Manager
리스크자문본부 금융산업

Tel. 02-6676-1727

Mobile. 010-6564-2607

E-mail. haencho@deloitte.com

박장영 / Director
리스크자문본부 금융산업

Tel. 02-6676-2932

Mobile. 010-4605-0345

E-mail. janpark@deloitte.com


